
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[별표 3]

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(제94조제1항 관련)

1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

원

3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장학재단

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5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

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

는 자

7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「보험업법」, 「선주상호보험조

합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

8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건설기계관리

법」, 「한국해운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원양산업발전법」, 「민

법」 및 「선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

9. 그 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

한 기관ㆍ법인ㆍ단체


